
2021. 2. 25. 보 도 자 료
공보 실  팩스 02)708-3411 / 02)766-7757

제 목 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: 2

우리 재판소에서 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  등2021. 2. 25.( ) 

시 도 외 사건 도자료 을 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랍니다( ) .

일시 목- : 2021. 2. 25.( ) 14:00 ~

장소 헌 재판소 대심판정- : 

붙임  시 도 외 사건 도자료 건 끝7 .  .



보 도 자 료

공연히 허 의 사실을 시하여 명 를 훼손한 자를 사 

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한 헌소원 사건

헌바 법 조 항 헌소원[2016 84 307 2 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 공연히 2021 2 25 , 

허 의 사실을 시하여 사람의 명 를 훼손한 자를 년 이하의 징5

역 년 이하의 자격 지 는 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, 10 1

한 법 조 항이 헌법에 반 지 않는다는 결 을 고하307 2

다. 합헌[ ] 

이에 하여는  조항이 허 임이 증명  사실에만 용 다는 

을 명확히 규 할 필요가 있다는 재  의 보충의견이 있다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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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시사 그램에  허  사실  시 여   훼 다○ 

는  었고 재  계   청 에게    , 307 2

에 여 헌 심 청 신청  나 각  사건 , 2016. 3. 2. 

헌 원심  청 다.

 심판대상

  개  것   심(1995. 12. 29. 5057 ) 307 2 ( ‘○ 

상 라 다  헌 에 는지 여 다 심 상    ’ ) . 

다 과 같다.

심판대상조항[ ]

형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1995. 12. 29. 5057 ) 

제 조 명예훼손 공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07 ( ) ② 

는 년 이하의 역 년 이하의 자격정 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한5 , 10 1

다.

련조항[ ]

형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1995. 12. 29. 5057 )

제 조 명예훼손 공연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년 307 ( ) 2① 

이하의 역이나 금고 또는 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한다500 .

제 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 조와 제 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312 ( ) 307 309② 

의사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

형 률 제 호로 제정된 것(1953. 9. 18. 293 )

제 조 위 성의 조각 제 조 제 항의 행위가 실한 사실로서 오로  공공310 ( ) 307 1

의 이익에 한 때에는 처 하  아니한다.

  

결정주문 

  개  것   헌 에 (1995. 12. 29. 5057 ) 307 2○ 

지 아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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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 

공연  허  사실  시 여 사람   훼 는  지 는 심○ 

상  헌  가 보 는 개   격 에  리10 , 

 보 고 민주사  여  에 심  공    능  다 , 

도    것  그  당 고 공연  허  사실  시, 

여 타   훼 는  사처   고 억  

 므  단  도 다

허  사실에 여  훼 는 는 타   당 게 실 시○ 

 개  격  심각 게  험  다 다나 늘날  매체  . 

 달  개   훼  만  허  사실  시 는 간 통  

가능  도  빠 게  가능  고 허 사실 시  여 개  , 

사  가  내지 평가가 당 게  후에는 과  통  

 사실상 미  경우도 지 않  에  격  복 능 상

태에 게  도 다 나아가 허  사실  통 는 것   경우 . 

여  곡 고 공  에  신뢰가  민주사  여  에도 

  끼 게  가능 도  어 다 라  개  격. 

 보다 실  보 고 민주사  운 여    공   

 능  다   도   여 허 사실  시 여 타   

훼 는  사처  통  규  가 다.

허 사실   거에 여 허   경우에만 처 는‘ ’ , ○  

시  사실  객  허 고 고  시  사실  허  식‘ ’ ‘ ’

는지에  책  원  검사에게 고 원 ( 1994. 10. 28. 

고 도 결 원 고 도 결 참94 2186 ; 2010. 10. 28. 2009 4949 ), 

원  시  사실  내  체  취지  살펴볼    객  사실

과 는 경우에는 에  진실과 약간 차 가 나거나 다  과  

 다 라도  허  사실 라고 볼 는 없다는 취지   립

여 원 고 도 결 원 고 ( 1998. 10. 9. 97 158 ; 1999. 10. 22. 

도 결 참 심 상  건  엄격  는 등 99 3213 ), ․

 에   고 다 라  심 상   . 

 원 에 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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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  사실  식  타   훼 는 는   보  ○ 

통  달 고  는 개  격 실 과 체   실 에 여 다

고 볼  없고  신뢰  탕   비 과 검  통 여 어야 , 

 공  여  에도   끼 게  것 다 라  심 상. 

     도가 심 상  통 여 달 는 공

에 비 여 지나 게 다고 볼  없 므   균  원  다.

그러므  심 상  과 지원 에 어   다고 ○ 

볼  없다.

충의견 재판  김기영 ( )

시  사실  허 라는  심 상  건 므 검사가  , ○ 

여야 는  원   경우에는 고  사실  재   만

 료  시  담  지고 료  시가 없거나 그 료  신빙, 

 탄  에는 심 상  다고 시   다 원 ( 2020. 

고 도 결 등 참2. 13. 2017 16939 ).

 리에 고  료  시 지 않는 경우 검사는 허  , ‘○ 

사실 라는 에 여 어  책 도 지지 않게 고 고  ’ , 

료  시 라도 검사  책  그 료  신빙  탄 는 것

 는 는 실질  허  사실 라는 에  책  , ‘ ’

고 에게 가 고 허 지 진실 지 지 아니  사실 어  사실 시 , ‘ ’

훼 죄가   는 사안에 허 사실 시 훼 죄가 는 결

과  래 게 다  같  결과는 가 허  사실 라는  식. 

  시  에 비난가능  다는  고 여 거운 

 처 고  는 심 상  취지에 고 고 에게  , 

상  책  어 는 안 다는 책 주 원 에도 다.

그러므  에  심 상  허 지 진실 지 지 아니  사실‘ ’○ 

에는 지 아니 고 허   사실 에만 다는   , ‘ ’

규 여 주  책 주 원  실  실   도   개

는 것  람직 다.



보 도 자 료

공직 거법상 부행 지 및 허 사실공표 지에 한 사건

헌바 공직 거법 조 항 등 헌소원[2018 223 113 1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 공직 거의 후2021 2 25 , 

보자가 고자 하는 자가 부행 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 거

법 조 항 후보자가 고자 하는 자 에 한 부분 조 113 1 ‘ ’ , 257

항  가운데 조 항 후보자가 고자 하는 자 에 1 1 113 1 ‘ ’

한 부분 후보자가 당  목 로 자신의 행 에 하여 허 사실을 공표, 

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 거법 조 항 당  목250 1 ‘

로 타의 방법 로 후보자에게 리하도록 후보자의 행 에 하여 허

의 사실을 공표한 자 에 한 부분이 헌법에 반 지 아니한다는 결 을 ’

고하 다. 합헌[ ]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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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실시   보 거에 마 여 당  2017. 4. 12. , ○ ○○

후보 가 고  는  당  거  안에 는 단체 등2016. 12. 14. 

에  고 후보  당   견  통, 2017. 3. 31. 

 신  에 여 허  사실  공 다는  공직 거

 었고 심에   만 원  고 았다 청  에 , 1 150 . 

나 각 었고 에 상고 나  또  각 었다, .

청   상고심 계   공직 거    113 1 , 250 1 , ○ 

  에 여 헌 심 청신청  나 각257 1 1 , 

 사건 헌 원심  청 다2018. 5. 28. .

 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공직 거   개  것(2004. 3. 12. 7189 ) ○ 

   후보 가 고  는 에    113 1 ‘ ’ , 257 1 1

 가운     후보 가 고  는 에    113 1 ‘ ’ (

 여  사건 지 라 다 공직 거‘ ’ ), (2015. 12. 

  개  것    당   타  24. 13617 ) 250 1 ‘

 후보 에게 리 도  후보  에 여 허  사실  공

 에    사건 허 사실공 지 라 다  헌 에 ’ ( ‘ ’ )

는지 여 다. 

심판대상조항[ ]

  〇 공 선거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04. 3. 12. 7189 ) 

제 조 후 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회의원 의회의원 자치단체113 ( ) · ·① 

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 자 후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 우· · ( )

자는 당해 선거 안에 있는 자나 기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 의 에 있· ·

더라도  선거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· · (

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 를 할 수 없다) .

제 조 기부행위의 금 제한 등 위 죄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257 ( ) 1① 

년 이하의 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한다5 1 .  

제 조 후 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 조 정당  후 자의 가족 등  1. 113 ( )· 114 (



- 2 -

의 기부행위제한 제 항 또는 제 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의 정에 ) 1 115 ( )

위 한 자

  〇 공 선거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15. 12. 24. 13617 )

제 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송 신문 통250 ( ) · · ·① 

신 잡 선전문서 기타의 으로 후 자 후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· · · (

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 자 후 자의 우자 또. ) , 

는 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 가족 계 신분 업 경력등 재산 행위· · · · · · ·

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여부 등에 하여 허위의 사실, 

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 조 제 항의 정에 의한 으로 게재하  아니[ 64 1

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]

선전문서를 포할 목적으로 소 한 자는 년이하의 역 또는 천만원이하5 3

의 금에 처한다.

결정주문 

공직 거   개  것    후보(2004. 3. 12. 7189 ) 113 1 ‘

가 고  는 에     가운     ’ , 257 1 1 113 1

후보 가 고  는 에  공직 거  ‘ ’ , (2015. 12. 24. 13617

 개  것    당   타   후보 에게 ) 250 1 ‘

리 도  후보  에 여 허  사실  공  에   헌’

에 지 아니 다.

이유의 요 

  사건 지  

헌 재 는 헌 결 에   사건 지 2014. 2. 27. 2013 106 〇

 죄 주  원 과 과 지원 에 지 않아 거운동  

 지 않는다고 결 그 지는 다 과 같다, .

가 죄 주  원   여( ) 「

후보 가 고  는 는  당사  주 에 만 단 는 것     ‘ ’

 아니라 후보  사    는 객  징  등  고 여 그 당 

여  단 공직 거  는  개  고 , 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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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는  상  규 고 므  지 는 가 어

 것 지  악   다 라   사건 지  죄. 

주  원 에 지 아니 다.

나 과 지원   여  ( ) 

 사건 지   경   공 여       

사  곡시 는 것  지  거  공  보   규

므   당  고 거  공 라는  달  , 

여 사처   택  것  그 단   다. 

객  후보 사가 는 시 가 도래  에 루어진      

는   상    없 공직 거    거운, 112 2

동 내지 거    공직 거 에  지 는 에  

고 고 나아가 원   거   보 라도 사 상규에 , 

지 않는 경우에는 지 상에  다고 고 다 원 ( 2003. 

고 도 결  같   사건 지 에  6. 27. 2003 1912 ). 

지 는 는   므    원 에 지 

않는다. 

거  공  훼 는 경우 후보  택에  민 가 곡 고 그       

여 민주주  도 체가    는 앞  살   같  , 

지 는 가   므   균  건 또  

다.

결   사건 지  과 지원 에 지 않는다      .」

 사건에   달리 단 야  사  변경 나  다고 〇

볼  없다.

  사건 허 사실공 지  

죄 주  원   여〇

 사건 허 사실공 지  취지가 후보 에게 리 도  허       

사실  공 여 거  공  단에  미 는 것  지  

거  공  보   것 라는  고 여  라  , ‘ ’

상생  든  말 는 것  아니라 어도 후보  질 능, , 

 등과  것  거  후보 에  공  단에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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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 사  다고 보는 것  상당 다 또  타   연. ‘ ’ ·

신 통신 지 벽보 에 여 공직 거 후보 에  보  · · · · ·

특  또는 다 에게 달 는 매체 내지  미 는 것  다.

결   사건 허 사실공 지  언  미  취지  공직     , 

거   등  여 볼  건  상식과 통상  감  가진 사

람 라   사건 허 사실공 지 에 여 체  어  가 

지 는지  알  고  집     염 가 , 

다고 보  어 우므  사건 허 사실공 지  죄 주  , 

원 에 다고 볼  없다.

과 지원   여〇

 사건 허 사실공 지  거 들에게 후보  능 질 등       , 

게 단   는  공  거  공  보 는 것

  므   당  고 후보  여  당  , 

 신  에 여 허  사실  공 지 못 도  는 것   

 달 는   단 므  단   또  다. 

 사건 허 사실공 지  당   연 신 통신     · · · ·

지 벽보  등과 같  공직후보 에  보  특  또는 다 에· ·

게 달   는 매체 내지  통 단  가 단 나 견  , 

아닌 허  사실   알리는 것  지  그 언 체  처

는   고 다 또  앞  살   같   사건 허. 

사실공 지   고 허  사실  상  는 후보, 

 란 후보  질 능  등과  것  거  후보‘ ’ , , 

에  단에   만  사  다 편 공  사실  내  . 

체  취지  살펴   객  사실과  에 어  진

실과 약간 차 가 나거나 다  과 라도  허  사실 라 볼  없

므 원 고 도 결 참 허 사실공 지가 ( 2009. 3. 12. 2009 26 ), 

에  지나  약  다고 보  어 다 결   사건 허 사실공. 

지    원 에 지 않는다.

 사건 허 사실공 지  거 들에게 후보  능 질 등       , 

게 단   는  공 여 거  공  보  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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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달 는 공  다  청 과 같  후보 는 . 

거에    는 허  사실  특  또는 다 에게 알리지 못

는  지만  사건 허 사실공 지  지 않는 식, 

 거운동  거나   는 것  허 므  그  감

  없  도  다고 보  어 다 라   사건 허 사실공 지 . 

 여 는 사  달 는 공 보다 다고   없 므 , 

 균  원 도 다.

결   사건 허 사실공 지  과 지원 에 지 않 므       

거운동   내지    지 않는다.

결정의 의의 

헌 재 는 헌 사건에   사건 지 에 여 2013 106 ○ 

헌 결  는  사건에 도  지 다, .

헌 재 는  사건 허 사실공 지  포 는 공직 거   250〇

  재산 경 에 여 각각 죄 주  원 에 1 ‘ ’, ‘ ’ 

지 않는다고 시   다 헌재 헌 헌재 ( 2010. 9. 30. 2009 355; 

헌  사건에 는 허 사실 공  상  는 후2017. 7. 27. 2015 219). 

보  가 엇  미 는지 는 편 당  죄 주‘ ’ , 

 원 에 지 않  뿐만 아니라 과 지원 에도 지 않아 

거운동   내지    지 않는다고 결 다.



보 도 자 료

사소송비용 고인 부담 사건

헌바 사소송법 조 항 등 헌소원[2018 224 186 1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 사재 차에2021 2 25 , 

 의 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부 는 일부를 고인이 부담하게 

하도록 한 사소송법 법률 로 개  것(1995. 12. 29. 5054 ) 186

조 항이 헌법에 반 지 않는다는 결 을 고하 다1 . 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


- 1 -

 사건개요

청  사  죄사실  심에   만원  비  담  는 결1 700○ 

 고 고 여 재 계  고 에  비  담  근거가  사, 

 에 여 헌 심 청신청  나 각  사건 헌186 , 

원심  청 다.

 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사   개  것  (1995. 12. 29. 5054 , ‘ ’○ 

라 다    사건 라 다  헌 에 는지 여) 186 1 ( ‘ ’ )

다. 

심 상[ ]

사   개  것(1995. 12. 29. 5054 ) 

고  비 담  고  는 에는 고 에게 비  186 ( ) ① 

 또는  담 게 여야 다 다만 고  경  사  비  납. , 

  없는 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결정주문 

사   개  것   헌(1995. 12. 29. 5054 ) 186 1

에 지 아니 다.

이유의 요 

 재 청  미 

〇 헌  는 사 고 에게 공 고 신  공개재   리27

 보 고 다 공  재   리 에는 신 고 공개  . 

  에  든 거 료가 사 진 고 에 여 고·

 공격 어   는 가 보 는 재   리가 포·

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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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청   여 

 사건  〇 사 에  고  어  사  시킬  

므  고  재 청  다 재 청  보  는 . 

에  체   가   고 사 에  생 는 , 

비  담 는 결  사  차 운  가 , , 

재  등에 라 지는 책  므  사건  리, 

   탈 여 청  재 청  는지 본

다.

 사건  〇 사재 차에  고  고  어 

 나 식재  청  또는 상  남  지 는  

고 사재  담당 는 원  고  어  사  경, , 

 능  등   고 여 고 에게 비  담시킬 

것 지 여   그 도  재량   사 도   운

 도   다. 

〇 고  담  여지가 는 비  사 비  등에  ‘

에   감 통역  또는 역 과  비  등  ’ ․ ․

어 다 또  비  담  에 어 고  경  능. 

 고 도  고 후 빈곤   비  재  집, 

   도  여  비  담  경( 487 ), 

 능   고  어  사  시 지 않도  고 

다 비  담  재 에 는 복   는 차도 마. 

어 다   ( 191 2 ). 

〇 러  들   사건  사 에  고  , 

비  담과 여 재량  계  탈  것  볼  없

므 청  재 청  지 아니 다, . 

결정의 의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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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재 차에  원   고  는 에 고 에게 비   〇

또는  담 도    다고  사  에   

결 다 헌 재 는  사건  통  고  어  사  남. 

 지  사 차   도   고 고  담 는 , 

비  가 경  사  고 여 도  어 고, , 

후 빈곤   집    는  등  고    사건 

 청  재 청  지 않는다고 단 다.    



보 도 자 료

지방공 원의 치운동죄에 한 헌소원 사건

헌바 지방공 원법 조 항 헌소원[2019 58 82 1 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 공 원  2021 2 25 , 

이 거에  특 당 는 특 인을 지지하  하여 타인에게 

당에 가입하도록 권 하는 행 를 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과 자3

격 지 을 병과하도록 규 한 지방공 원법 조 항  82 1 57

조 항 의 당 가입 권 에 한 부분2 5 이 헌법에 반 지 

않는다는 결 을 고하 다. 합헌[ ]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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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 청 공 원  근 는 청 동시지 거  거, ▲▲ ▲▲

 여   후보 경 에  ‘○○ ▲▲  □□ 지지  리당

원  집  달라 는 탁  고 리당원  집 여 그 당원  ’ 8

도당에 다는 등  죄사실 심 원에  징역 집  , 1 ‘ 1 ( 2

 격 지  고 았다) 1 ’ . 

후 ○ 청   그 심 재  계   지 공 원   82 1

에  헌 청신청 나 각   헌 라고 주, 

 헌 재   에  헌 원심  청 다68 2 . 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, 공 원  거에  특 당 또는 특  지지  

여 타 에게 당에 가 도  는   경우   징역3

과 격 지  병과 도  규  지 공 원  (2014. 1. 14. 

 개  것       당 가  12235 ) 82 1 57 2 5

에   심 상 라 다  헌 에 는지 여 다( ‘ ’ ) . 

심 상   [ ]

   지 공 원   개  것(2014. 1. 14. 12235 )

 운동죄   82 ( )   는   징역과    57 3 3① 

격 지에 처 다.

   [ ]

지 공 원   개  것   (2008. 12. 31. 9301 )

   운동  지57 ( 공 원  거에  특 당 또는 특  지지) ② 

거나  여 다  각  어느 나에 당 는  여 는 

아니 다.

    타 에게 당 나 그  단체에 가 게 거나 가 지 아니5. 

도  는 것

결정주문 

○ 지 공 원   개  것    (2014. 1. 14. 12235 ) 82 1

   당 가  에   헌 에 지 아니 다57 2 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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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 

책 과  비 원   여 1. 

○ 심 상  에 징역 과 격 지  병과 만  고 는 결과‘ ’ , 

청  죄질과 책 에 상 는  고   없게 책 과 , 

 비 원 에 는지 다. 

○ 심 상  헌    공 원   립 과 거7 , 116 1 ‘ ’ ‘

 공 란 가   그 보  다 공 원  운동  지’ . 

고 시 처 도   지 공 원    후 지 1963 2013

징역 과 께  택  고 었 나  개  지 공, 2014

원 에   삭 고 징역 과 격 지  병과  규 게 었다. 

 료에 당시 가 보원  공 원  개 라는 시  , 

상  에 공 원  운동 거개 에   고  탕, · , 

 징역  또는  택  체계 는 과  거  어 다는 ‘ ’

사 책   고 여 가 심 상   징역 과 격, ‘

지  병과  규 게 었  다 편 심 상  징역 과 ’ . , 

격 지  에  지 않  량감경 없 도 징역 에  집

가 가능 징역 과 격 지  에  고 도 가능 므, , 

에  양 재량  통   체  죄질과  책 에 상 는 처

   도  고 다. 

○ 러  심 상  당시  시  상 죄   , , 

사 책  고  양 재량  죄질에 상 는 처  가능  , , 

심 상   그 죄  죄질   책 에 비 여 지나 게 

가 거나  도  어난 것 어  책 과  비 원 에 

다고 볼  없다. 

체계상 균  상실   평등원   여 2. 

○ 공직 거 상 거운동죄    ( 255 1 1 , 57 6 1 , 60

는   징역 또는 만원   고 에 여1 ) ‘3 600 ’ , 

지 공 원 상 운동죄 심 상 는   징역과   격( ) ‘3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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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  고 가능  고 는’ , 러  심 상

  공직 거 상 거운동죄  계에  체계상  균

 상실 여 평등원 에 는지 다. 

○ 공직 거 상 거운동죄는 공 원  경 운동  포  지

고 에 여 지 공 원 상 운동죄는   각  통  , 57 2

에게 미 는  상당 거나 체  악  다고 단  지 공

원  운동  개별  지 고 다 또  공직 거 상 거. 

운동죄  주체에는 민  민  아닌 미 거  없는 ‘ , , , 

가공 원 지 공 원 당  당원    없는 사립 원 등  포 에 , , ’

여 지 공 원 상 운동죄는 그 주체가 공 원  므  그 보, 

에 공 원   립  가 다‘ ’ . 

결  는,○ 지 공 원 상 운동죄 심 상 가 공직 거 상  ( )

거운동죄보다 태양과 보 에 어  가  고 여 그 

 달리 다고  것 므 체계상 균  상실 여 평등원 에 , 

다고 보  어 다. 

결정의 의의  

 사건  사재 에  공 원 심 상  여 거에  특, ○ 

당 또는 특  지지  여 타 에게 당에 가 도  는 

가 지 는 것  헌 여  다 지 아니 고 그러  지  , 

 경우   징역 과 격 지  병과 도    지나‘3 ’

게 거워 책 과  비 원 에 고 체계상 균  상실 여 평

등원 에 다고 주  사안 다. 

에 헌 재 는 심 상  당시  시  상 죄, , ○ 

  사 책  고  양 재량과 죄질에 상 는 처  가능, , 

태양과 보 에 어 공직 거 상 거운동죄  차  심리

여 심 상   책 과  비 원 에 지 아니 고 , 

체계상 균  상실 지 않았다고 단 다.



보 도 자 료

공갈죄의 이득액에 른 가 처벌 사건

헌바 헌바 병합 법 조 항 헌소원 등[2019 128, 2020 275( ) 350 1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 사람을 공갈하여 2021 2 25 , 

재 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억 원 이상인 경5

우 가 처벌하는 구 특 경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 법률 (2016. 1. 6. 

로 개 고 법률 로 개  의 것13719 , 2017. 12. 19. 15256 ) 

조 항  법 조 항 에 한 부분 및 특 경 범죄 가3 1 ‘ 350 1 ’

처벌 등에 한 법률 법률 로 개  것 조 (2017. 12. 19. 15256 ) 3

항  법 조 항 에 한 부분이 헌법에 반 지 않는다고 1 ‘ 350 1 ’

결 하 다. 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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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헌1. 2019 128

가 청  동차엔진과 미  쿨링   에어컨 공   등  . , 

생산 여  사에 납 여 고  사는  쿨링 과  비, 

여 다  업체들  납   공   다  , 

동차 사 공  차 생산라 에 공  다 편 동차 사는 재고  . , 

    생산과 차 립  동시에   재고 

량   만 보 는 생산시  취 고 어 만약 체 가능  1~2 , 

 공 지 않   내에 차 생산라  단  에 없고 차 2~3 , 

생산라  단  다  업체들도 연쇄  생산  단  에 없는 

상 었다.

나 청  경  경 지 동차  생산 는 공  . 2015. 12. 2016. 3. 

억 원에 매각  나  매  찾지 못 리   130 , 

라도  사가   에 없다는  악 여  공  단  , 

 삼아 생산공  청   액  억 원에 도  고1,300 , 

에 겁    사 등  사업양 도   계 억 1,200

원  아 갈취 다는 등  사실  었다.

다 심 원  청 에 여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공갈 과 . 1 ( ) 

특 상 죄  징역  고 고 심 원  심 결  9 , 2018. 10. 12. 1

고 청 에게 징역  고 다 청  상고심 계   6 . , 

  공갈 여 에 여 헌 심 청신청  나 그 신350 1 ‘ ’ 

청  각  사건 헌 원심  청 다 청  리, 2019. 4. 16. . 

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  청 취지에 가 는 ‘ ’ 3

내  청  보  다.

헌2. 2020 275

가 청  동차 내 재  트  포 드 등  생산 여  사들에 . 

납 여 고  사들  포 드  공 아 트 에 착 거나, , 

포 드  착  트  공 아  동차 사에 납  다 편. , 

동차 사에 는 상  가격경쟁  고 안  나  재고 비  감   

재고   만 보 고  생산과 차 생산  동시에 진 는 1~2 , 

식  동차  생산 고 어  사들과 같  업체들   , 

 납 지 못  차 별  당 약 만 원 만 원 단  상  77 ~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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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 고  납  지 못 다는  낮  평가  게 어 후 찰, 

에   험  담 고 었다.

나 청   사  알  경  사들에 여 각 억 원 . 2018. 6. 24. 19

 억 원  지 지 않  개별계약  체결 지 않겠다는 내   17

여  사들  직원  고 에 겁    사, , 

들  각 억 원과 억 만 원  았다는 사실  었19 18 7,000

다.  

다 심 원  청 에 여 특 경 죄가 처 등에. 1 2019. 8. 28. 

공갈 죄  징역  고 고 심 계   청  특 경 죄 가( ) 4 , ‘

처  등에    에 여 헌 심 청신청’ 3 , 350 1

 나   헌 심 청신청  각, 2020. 4. 22. , 2020. 5. 

 사건 헌 원심  청 다6. .

 

 심판대상

    헌 심 청신청과 청 들  실질  다 고  는 취지 당  재   , 

   들 간  상   등   고 여  사건 심 상  , 

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  개 고‘ ’(2016. 1. 6. 13719 , 

  개   것      2017. 12. 19. 15256 ) 3 1 ‘ 350

에   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 1 ’ ‘ ’(2017. 12. 19. 

 개  것  연 에 상 없  특 경 죄 라 다   15256 , ‘ ’ ) 3 1

   에   여 심 상 라 다  헌 에 ‘ 350 1 ’ ( ‘ ’ )

는지 여  다. 

심 상  [ ]

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  개    (2016. 1. 6. 13719

고   개   것, 2017. 12. 19. 15256 )

특 재산 죄  가 처 사 공갈    3 ( ) 347 ( ), 350 ( ), ① 「 」 

특 공갈    상습 만 당350 2( ), 351 ( 347 , 350 350 2

다 또는 업 상  과  죄   사), 355 ( · ) 356 ( )

람  그 죄  여 취득 거나  여  취득 게  재  또는 3

재산상  가액   에  득액 라 다  억 원 상  에는 ( “ ” )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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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 각  에 라 가 처 다. 

득액  억 원 상   또는  상  징역    1. 50 : 5

득액  억 원 상 억 원 미만   상  징역    2. 5 50 : 3

특 경  가 처  등에    개    (2017. 12. 19. 15256

 것) 

특 재산 죄  가 처 사 컴퓨    3 ( ) 347 ( ), 347 2(① 「 」 

등 사 사 공갈 특 공갈), 350 ( ), 350 2( ), 351 ( 347 , 347

   상습 만 당 다 또는 2, 350 350 2 ), 355 ( · ) 

업 상  과  죄   사람  그 죄  여 취득356 ( )

거나  여  취득 게  재  또는 재산상  가액   에  3 (

득액 라 다  억 원 상  에는 다  각  에 라 가 처“ ” ) 5

다. 

득액  억 원 상   또는  상  징역    1. 50 : 5

득액  억 원 상 억 원 미만   상  징역    2. 5 50 : 3

[ ]

  개  것  (1995. 12. 29. 5057 )

업   또는  사람  업   는   314 ( ) 313① 

  징역 또는 천 만 원  에 처 다5 1 500 .

당 득 사람   상태  여 게 당   취득  349 ( ) ① 

 는   징역 또는 천만 원  에 처 다3 1 .  

공갈 사람  공갈 여 재   거나 재산상   취득    350 ( ) ① 

는   징역 또는 천만 원  에 처 다10 2 .  

 결정주문 

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  개    (2016. 1. 6. 13719

고   개   것     , 2017. 12. 19. 15256 ) 3 1 ‘

 에    특 경 죄 가 처  등에  350 1 ’ (2017. 

  개  것      에 12. 19. 15256 ) 3 1 ‘ 350 1 ’

  헌 에 지 아니 다.

이유의 요 

죄 주  원   여〇

헌 재 는 헌 등 결 에  상 공갈죄  공갈    2011. 12. 29. 2010 54 ‘ 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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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여 헌 등 결 과 헌 결, 2015. 2. 26. 2014 99 2015. 3. 26. 2012 297 

헌 결 에  업 상 죄나 사 죄   경우 그 , 2016. 3. 31. 2016 25 

득액에 라 가 처 는  특 경 죄    득액 에 3 1 ‘ ’ 

여 각 죄 주  원 에 지 않는다고 보았다. 

    특 경 죄    건   가    350 1 3 1

지는 미도  에  미  다 지 않고 심 상  득액  미 , ‘ ’

역시  특 경 죄     업 상 죄나 사 죄 에  3 1 ‘

득액  미  동 므 헌 재   단  그  타당 고 달리 ’ , , 

 변경 여야  사  없다 라  심 상  죄 주  원. 

에 지 아니 다.

책 과  간 비 원   여〇

폭 나  사 여 타 에게 공포심  야 고 그에  타       , 

는 사에 여 재 나 재산상  취 는  사   역

에  루어진다는  허 게 공갈  에 는 실질  사, 

결   억압 나 강 지 아니  재산 처  가 탈 는 결, 

과가 래   므 당 지 못  재산 상태  사후  시 는 것에 , 

그 지 않고 그러  결과  시   규   다, . 

또  공갈 에 여 사  억지  갖  는  과  갖는     

에 는 것  다  재 단에 는 것보다 실  고 민사상 , 

상 나 도 거래 공 에  상   재 등  사처 만  ‘ ’

실  단 라 단   없고 당 득죄  공갈죄는  태양   달, 

라 별도  당 득죄가 재 다고 여 지나  사 재라고 볼 도 없다.

특 경 죄  경 규   가상승  여   차      

실 었고 체  사안에 라 량감경 여 집 도 고   는 공, , 

갈죄는 재산 죄 므  득액   심   루는 득액에 , 

 단계  가 처  에 시     안 에 여  

 고 원  양 편차  여 사 에  신뢰  고   는  등  고, 

 심 상  득액   가 처  여도 책 과  간 , 

비 원 에 다고 볼  없다.

결정의 의의  



- 5 -

헌 재 는  헌 재  에 라 심 상  공갈 과 득액‘ ’ ‘ ’ ○ 

 미가 지 아니 므  죄 주  원 에 지 않는다

고 보았다.

청 들  민사상 상 나 도 거래 공 에  상   재‘ ’ , ○ 

당 득죄 등    단 라고 주 나 헌 재 는 공갈 에 , 

 사  억지  과 등  고 여 심 상  신  실  는 , 

단  단   없다고 보았고 재산 죄에  득액  가지는 미 등  고  , 

심 상  책 과  간 비 원 에 지 않는다고 보았다.



보 도 자 료

강 추행에 한 당방  사건

헌마 소 처분취소[2019 929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2021 2 25 , 청구인의  

상해 의를 인 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 를 당방 로 , 

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에 하여 한 , 

소 처분  자의 인 검찰권 행사로 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

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  청구인의 심 청구를 인용하는 결 을 

고하 다. 인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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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경 에게 사 그  러 료  미상  ‘2018. 10. 31.○ ○○

쪽 귀 가 찢어지는 상처  내 상 다 는  건 었다 청’ . 

 청     당  라  우   ,○○  

가 상  었 나 그 상  도가 지 않   가격에 그  , 1

 등 경 에 참  사 가 다는 청 에  처  , 

다.

청   처  청  평등 과 복  다고 주○ 

그 취  는 헌 원심  청 다, 2019. 8. 21. . 

결정주문 

청  2019. 3. 12. ○ 지 검찰청 □□   사건에  청2018 61330

에 여  처  청  평등 과 복   것

므   취 다.

이유의 요 

  청    상   것  볼  는지 여‘ ’○○

사 상 는  청   상  었  리  ○○〇

  는 객  료가 재 다고 볼  없 에도 청  에게 , ○○

상  가 다는 청 에  사실  그  다.

 청  가 당  등에 당  여지가 는지 여

사 에  고시원 내 주 에 청 과 단 만 는 상 에, ○○〇

 청  주   나가지 못 게 청   아 극  막

 청  가슴  갑  움 어 고 에 청  들고 , 

 사 그   사실  다. 

 청 보다 살가량  남 청    9 , ○○ ○○〇

 갑 러운 강  어나 는 그 체  상당  어 웠  것  

단 다 게다가 청   강  당  당시  담  .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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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그  들고 어  지도 않  상 었다 러  당시  . 

 상 에 비 었  청 에게 미 들고  사 그  내 고 , 

다시 맨  에 거나 리  아닌 다  신체  가, ○○

내어 타격 는 등  강 에  다  어  취  것  ○○

는 어 다  사   살펴보 청  폐쇄  . , 

공간에  갑  루어진  에  어나   들고  ○○

사 그  여 사  상당   내에  격 어  태  

다고 볼 여지도 다. 

 청  가 그 도  과  경우에 당 다고 보 라도 다, 〇

  고   청  단  당  것  볼  없다 사. 

에   시가 지난  청  고시원 내 여  공, 10○○

실에 들어가는 것  보고 라가 실 원  끄는 등 공포심  야 는 

 복 다  에 그 지 않고 같  날   시 경  . , 10 30○○

고시원 내 주  가는 청  라간 다  청  나가지 못 게  

채 습  강  다  강  내 과 그 . ○○

가 루어진 시각 등 사건 당   강  루어진  , ○○

폐쇄  등  고 청  는 야간 타 안 러운 상태 에  , 

공포 경악  또는 당   것  볼 여지가 지 않다, , . 

청 는  청     가 상 상○ ○○

죄에  말 는 상 에 당 는지    다  강, ○○

 청   내 그 당시 청   상  도 보, , , 

과  경  등    청  가 상 당  

등에 당 는 것  아닌지 살폈어야 다. 

청  에  고 당  사 없  처   것  ○ 

상 상 죄 또는  각사 에  리  거나  사미

진에   검찰  사라 아니   없고  말미암아 청  평, 

등 과 복  었다고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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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의 의의 

헌 재 는  결 에 청  가 강  당 는 상 에  루, ○ 

어진 당 에 당  여지가 다는 등 청 에게 상  사, 

실   청  처  취 다  결 검사가 강. , 

  가 상 당 에 당 는지  단 에 어 그 

가 사건 당시 처  상 과     등  고 

당 게 고 야 다는  지 다는 에  그 가 다.



보 도 자 료

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 

면 건축 을 철거한 산업안 보건법 반 사건

헌마 소 처분취소[2020 820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소는 년 월 일 재  원일치 의견 로2021 2 25 , 산업안 보 

건법에  면 건축 을 철거하는 경우 하도록 한 면해‘

체 거의 작업 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만 용 에도 · ’

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하여 산업안 보건법 반 의, 

사실이 인 을 로 한 소 처분을 한 것  자의 인 검찰

권 행사로 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

구인의 심 청구를 인용하는 결 을 고하 다. 인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2. 25.

헌법재 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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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경 강원 평창  평  리에   슬2019. 4. , ○ 

트 지  는 재래식 실  삭  철거   는 

체 거  업  지 않았다는 죄사실  처  았·

다.

청  체 거  업  근  고 여 사업  는 사업주‘ ·○ 

에게만 어야 에도 청  사업주가 아닌 청 에게 산업안 보, 

건  사실     처   신  

복  등  다 고 주  그 취  는  사건 헌 원심.’

 청 다.

  

결정주문 

청  2020. 3. 17. ○ 지 검찰청 지청 □□ ◆◆   사건에2020 1017

 청 에 여  처  청  평등 과 복  

 것 므   취 다.

 련 령

산업안 보건   개 고  (2018. 4. 17. 15588 , 2019. 1. 15. ○ 

 개   것16272 )

 체 거 업    건 나 비    38 3( · ) 

철거 거나 체 는 는 고 동  는 체 거  업ㆍ

 여야 다.

 에  사 는 어  뜻  다 과 같다  2 ( ) 

   3. 사업주 란 근  사 여 사업  는 “ ”  말 다.

다  각  어느 나에 당 는 는   징역 또  67 2( ) 3

는 천만 원  에 처 다3 .  

      1. 33 3 , 34 2 , 34 4 1 , 38 3 , 38 3, 

  또는  후단   46 , 47 1 49 2 1 .

산업안 보건 에  규 고 동   개 고(2012. 3. 5. 49 , 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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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동   개   것2019. 12. 26. 273 ) 

 규  산업안 보건    1 ( ) 5 , 12 , 14 , 23「 」 

지25 , 29 , 33 , 34 , 35 , 36 , 37 , 38 , 38

 등에   산업안 보건 에  사 과 그 시2 38 3 

에  사  규   다.

체 거 업 계  립  489 ( ) ㆍ ① 사업주는 체 거 업  ㆍ

 에  에  사 또는 사 결과   38 2

후 다  각  사  포  체 거 업 계  립 고 에 , ㆍ

라 업  여야 다. 

체 거 업  차      1. ㆍ

 날림 지  폐     2. 

근  보   3. 

  ② 사업주는 에  체 거 업 계  립  경우에  1 ㆍ

당 근 에게 알 야 업 에  사   료, , 

사 결과  지  당 근 가 보  운 에 게시 여야 다.

이유의 요 

 산업안 보건 상  체 거  업    ‘ · ’

산업안 보건  산업재  고  업 경   근○ 

 안 과 보건  지 진   는  ( 1 )ㆍ ,  건

 철거 체  여 · 고 동  는  체 거  업‘ ·

’  도  규 고 다  ( 38 3). 

고 동  산업안 보건에  규 에 는  체 거 업과 ·○ 

여 그 업  차   날림 지 폐 근  보 가 포, , 

 체 거 업 계  립 등 여러 사  규 고 는 규  · (

 489 ), 그  는  사업주  시 고 다. 

편 산업안 보건 에 는 사업주  근  사 여 사업  는  , ○ 

고 는     체 거  업  는 근( 2 3 ), ·

 사 여 사업  는  사업주 다‘ ’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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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  체 거  업  야 는지  ‘ · ’

청   건  재래식 실  철거 에 어 근  사 지  ○ 

않고  삭  여 철거 다. 

라  청  산업안 보건 에  규 고 는 사업주에 당 지 아니 ○ 

므 청 에게 산업안 보건 에  는  체 거  업  , ·

야  가 다고 볼  없다. 

결정의 의의 

산업안 보건   산업안 보건에  규 에 에  고 는 , ○ 

 체 거  업  야 는 는 근  사 여 사‘ · ’

업  는 사업주 근  사 지 않고  건  철거  청 에, 

게  업  야  가 다고 볼  없다.  

그럼에도 청  청  산업안 보건  사실   ○ 

  처  는 헌 재 는  처 에 리  , 

못  다고 단 고  취 다.


